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제기 공고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 10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09 가합 8829 증권관련집단소송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자 : 박윤배, 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 

   소송대리인 : 변호사 조영길, 조남택, 함승완, 최성진, 박상범, 정희선 

   피고 : ㈜진성티이씨, 마영진, 윤우석 

 

2. 총원의 범위 

주식회사 진성티이씨가 제 27 기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2008. 8. 14.부터 파생상품 관련 

분기보고서 정정공시를 한 2008. 12. 19.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진성티이씨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취득한 자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1) 청구의 취지 

피고들은 각자 총원에게 금 2,026,208,915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추후 총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성원들이 확정되면 위 청구금액은 확장될 수 있음) 

(2) 청구의 원인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분기 및 반기보고서 상에 피고 회사가 입은 거액의 파생상품 

관련 손실을 감추고, 손실액은 과소 계상하고 순이익을 과대 계상한 허위의 기재를 

하여 공시를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총원)에게 손해를 입혔는 바,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총원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증권거래법 제 186 조의 5, 제 14 조 제 1 항). 

 

4. 대표당사자 선임신청 

총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서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0 일 이내에 위 법원에 대표당사자 선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 9 조 제 2 항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 10 조 제 3 항). 

 

이 공고문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법원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9.   4.    27. 

 

수원지방법원 제 9 민사부 재판장 판사 최 동 렬 

 

 

* 문의사항 연락처 : 수원지방법원 제 9 민사부 법원 사무관 이민호 

* 직 통 : 031-210-1209, Fax : 031-213-0689, E-mail : sukjimin@scourt.go.kr 


